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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 
신청을 놓쳤다면... 아동수당 지급해야...”

- 출생신고 없어도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함에도 출생신고 있어야만 아동수
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.... 아동수당 소급 지급 권고 

□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*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이 뒤늦게 

소급하여 이를 지원받게 됐다.

  * 만 8세 미만 아동당 월 10만원,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

  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출산 후 공무

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

녀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

고했다.

□ ㄱ씨는 2023년 혼인 외 자녀를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

있던 중에 ○○군에 아동수당 등 육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

도록 요청하였다.

   그러나 ○○군에서는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

안내하였고, ㄱ씨는 출산 후 6개월 후에야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

수당을 신청하였다. 

   ○○군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달부터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, 

출산일부터의 6개월분 아동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. 
 

   한편, 2023년 보건복지부의 ‘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’(보건복지부, 

이하 지침)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

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바 있다. 



   이에 ㄱ씨는 2024년 1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지급받지 못한 

아동수당을 지급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.

□ 국민권익위 조사결과, 2023년부터 출생신고가 없어도 출산 자녀에 

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으나 ○○군 

담당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. 또한 당시 ○○

군에서 제대로 안내했다면, ㄱ씨가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출산일부터 

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. 

   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출생일로 소급하여 6개월분 아동수당을 

지급하도록 ○○군에 시정을 권고했다.

□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“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

안내로 인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 사례

이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

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

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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